
<붙임 3>

임원의 선임․해임․사임보고

※ 법 제418조제3호에 따른 임원의 선임․해임(사임)시 작성한다.

가. 임원의 선임 현황

성 명 정성호

직 위 대표이사

상임여부 감사위원 여부

주민등록번호 890120-1079935

학 력1)
2008.09~2015.12 Northeastern University (졸업)
2004.09~2007.06 St.Andrew’s School 고등학교 (졸업)

최근 5년간 경력2)3)
2017.11~현재 ㈜파이어스톤투자자문 대표이사(현)
2017.06~2017.10 ㈜아이포스투자자문 주임
2016.01~2017.06 뉴타워중개법인 사원

선임일(최초선임일4)) 2017.12.12 연임여부 연임

임기만료일

비고

주 : 1) 학력란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전부 기재
2) 경력난에는 기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월단위로 기재하고 현직의 경우 ( )내에
현직임을 표시<예 : 96.2～ △△(주) 대표이사(현)>

3) 겸직하고 있는 직위의 경우 겸직 표시<예 : 99.2～ △△(주) 대표이사(현, 겸직)

4) 최초 선임의 경우 ‘최초선임’이라고 표기하고 연임의 경우에만 당해 직위의 최초
선임일을 기재

■ 첨부서류

임원의 선임(대표이사 변경 포함)등을 결의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



다. 임원 선임 심사표

성 명1) 정성호 직 위 대표
직전 근무처
및 직위

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

1. 미성년자,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법, 영 제27조
제1항의 금융관련법령(이하 “금융관련법령”이라 한
다)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(법 또는 영 제27조제
1항의 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
한다. 이하 같다)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
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
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
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
예기간 중에 있는 자

5. 법,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
라 영업의 허가·인가·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
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(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
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
서 영 제27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에 한한다)로서
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
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6. 법, 금융관련 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
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
니한 자

7.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법 또는 금융관련
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
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
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(통보된 날부터 5
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
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)이
경과되지 아니한 자

해당사항 없음

해당사항 없음

해당사항 없음

해당사항 없음

해당사항 없음

해당사항 없음

해당사항 없음



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

8. 법,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
금융위원회,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해임요
구,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임
기가 만료된 임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
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
가. 해임요구: 해임요구일부터 5년
나. 직무정지: 직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4년
다. 문책경고: 문책경고를 받은 날부터 3년

9. 법,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
금융위원회,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면직, 정
직 또는 감봉을 요구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
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
가. 면직요구: 면직요구일부터 5년
나. 정직요구: 정직요구일부터 4년
다. 감봉요구: 감봉요구일부터 3년

10. 법,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
라 소속기관으로부터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조치를
받은 후 그 임기가 끝난 임원 또는 정직이나 감봉
조치를 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
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
가. 직무정지 또는 정직: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 끝난
날부터 4년

나. 문책경고 또는 감봉: 문책경고 또는 감봉 조치를
받은 날부터 3년

11.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법, 금융관련법령이
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제8호부터 제10호까
지의 조치(제8호가목 및 제9호가목의 조치는 제외
한다)를 받았을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
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
자

12.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겸직
제한에 해당하는 자

해당사항 없음

해당사항 없음

해당사항 없음

해당사항 없음

해당사항 없음

종 합 의 견 대표이사 선임에 적정.

2020 년 12 월 29 일

㈜파이어스톤투자자문 대표이사 정성호 (인)



■ 첨부서류

1. 이력서(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) 및 금융투자업자 임원 약력표

2. 심사항목 3 및 4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

3. 금융위원회․금융감독원, 금융위원회․금융감독원 이외의 감독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부
터 문책경고(감봉)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인사기록카드 사
본 및 감독기관․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
4. 외국인의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
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 등)

5.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
서 등)


